
교직과정이수신청 및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신청 안내 

Ⅰ. 체육교육전공

1. 제출 서류
  가. 교직과정이수신청서
  나.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신청서
     ※ 자세한 사항은 2 번 “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신청서” 제출 안내 참고
  다. 전공교과목 이수구분 표기된 성적증명서(전공필수, 전공선택 등) 
  라. 기타서류 (해당자에 한함)
    - 기본이수과목 교육과정 일치증명서
    - 교직과목 이수 관련 확인서

2. “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신청서” 제출 안내 
  가. 기본이수과목 : 최소 2 과목 이수 필수     
    - 기본이수과목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표시과목별(또는 자격종별)로 반드시 이수하여

야 할 전공과목의 명칭으로 ‘교육부 고시’로 정한다. 

      

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

체육
체육교육론, 체육사·철학, 스포츠사회학, 운동생리학, 운동역학, 체육측
정 평가, 건강교육, 무용교육, 운동실기, 특수체육, 운동학습및심리(또는 
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), 여가레크리에이션,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

    - [이화홈페이지(www.ewha.ac.kr)-학사안내-학사정보-교원자격증-교원자격증취득을위한 이
수요건] 중 「.기본이수과목(또는 분야)」에서 본인 입학년도의 체육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
본이수과목 목록 확인

    - 본인 입학년도에 해당하는 기본이수 과목 중 본인이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 및 교과목명을 기
재. 학부 기본이수과목 표 비고에 전과목 이수로 기재된 경우, 해당 칸의 과목을 모두 수강하
여야 기본이수 한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됨

    예) “36227 운동학습원리및적용” 과 “36231 스포츠및운동심리학”를 모두 이수해야 기본이수
과목 ‘운동학습및심리’ 인정



    - C- 이상 성적 혹은 S를 취득하여야 인정 가능
    -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전공기초일 경우 전공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
    - 기본이수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
    -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교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

우, 교과목명이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명칭과 일치하면 별도 증빙없이 해당 교과목명 기
재, 불일치하면 기본이수과목 교육과정일치증명서(서식) 제출

    ※“기본이수과목 교육과정 일치증명서(서식)”에 출신 학과(전공) 학사지도 교수(또는 학과장)로
부터 일치근거 사유를 확인받아 제출하고, 교과목 소개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본 교육대학원 
체육교육전공에서 심의 후 인정여부 결정

2) 전공일반과목(기본이수과목 외 전공과목)
    -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중 위의 “1) 기본이수과목”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전공과목
    - 전공선택, 전공필수 등 전공과목만 인정되며 대학기초, 전공기초는 인정되지 않음
    - C- 이상 성적을 취득하여야 인정 가능. 성적점이 없는 PF, SU교과목은 인정 불가
    - ‘기본이수과목 외 전공과목’ 구분에, 해당되는 이수구분 및 교과목명을 1 칸에 1 과목씩 기재
    -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중 전공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함
  나. 교직과목: 학부에서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
    - 교직과목 목록: 이화홈(www.ewha.ac.kr)-학사안내-학사정보-교원자격증-교원자격증취득을

위한 중 ‘교직과목’에서 확인 가능(교직이론, 교직소양 해당)

3. “기타 서류” 제출 안내 
  가. 기본이수과목 교육과정 일치증명서
     - 학과(전공)에 기본이수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혹은 학과(전공)에 기본이수과목이 지정

되어 있더라도 표시과목이 ‘체육’이 아닌 경우: 수강한 전공과목이 기본이수과목과 일치한다
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
    

예시: 음대 무용과의 경우, 기본이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표시과목 ‘무용’에 대한 
기본이수 과목이므로 표시과목 ‘체육’의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불가함. 기본이수
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

     - 과목 담당교수가 아닌 학사지도교수님의 일치근거 사유 및 서명을 받아 제출
  나. 교직과목 이수 관련 확인서
      - 교직과목을 ‘교직’이 아닌 다른 이수구분으로 이수한 경우, 수강한 과목이 교직과목과 동일

하다는 학적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


